
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22. 1. 21.>

열사용기자재(제1조의2 관련)

구분 품목명 적용범위

보일러

강철제 보일러, 

주철제 보일러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1종 관류보일러: 강철제 보일러 중 헤더(여러 

관이 붙어 있는 용기)의 안지름이 150미리미터 

이하이고,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초과 10제곱

미터 이하이며,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하인 

관류보일러(기수분리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기

수분리기의 안지름이 300미리미터 이하이고, 

그 내부 부피가 0.07세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

해당한다)

2. 2종 관류보일러: 강철제 보일러 중 헤더의 안지

름이 150미리미터 이하이고, 전열면적이 5제곱

미터 이하이며,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하인 관

류보일러(기수분리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기수분

리기의 안지름이 200미리미터 이하이고, 그 내

부 부피가 0.02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

다)

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금속(주철을 포함한다)

으로 만든 것. 다만, 소형 온수보일러ᆞ구멍탄용 

온수보일러ᆞ축열식 전기보일러 및 가정용 화목

보일러는 제외한다.

소형 온수보일러

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이고, 최고사용압력

이 0.35MPa 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. 다만, 

구멍탄용 온수보일러ᆞ축열식 전기보일러ᆞ가정

용 화목보일러 및 가스사용량이 17kg/h(도시가

스는 232.6킬로와트) 이하인 가스용 온수보일러

는 제외한다.

구멍탄용 

온수보일러

「석탄산업법 시행령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연탄

을 연료로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

금속제만 해당한다.

축열식 심야전력을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켜 축열조에 



전기보일러

저장한 후 난방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정격(기기

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)소비전력이 30킬로

와트 이하이고, 최고사용압력이 0.35MPa 이하인 

것

캐스케이드

보일러

「산업표준화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

표준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「액화석유가스의 

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9조제1항에 따라 가스

용품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서, 최고사용압력

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 2

대 이상이  단일 연통으로 연결되어 서로 연동되

도록 설치되며, 최대 가스사용량의 합이 17kg/h

(도시가스는 232.6킬로와트)를 초과하는 것

가정용 

화목보일러

화목(火木) 등 목재연료를 사용하여 90℃ 이하의 

난방수 또는 65℃ 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으

로서 표시 난방출력이 70킬로와트 이하로서 옥외

에 설치하는 것

태양열 

집열기
태양열 집열기

압력용기

1종 압력용기

최고사용압력(MPa)과 내부 부피(㎥)를 곱한 수

치가 0.004를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
에 해당하는 것

1. 증기 그 밖의 열매체를 받아들이거나 증기를 

발생시켜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는 기기로서 

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

2. 용기 안의 화학반응에 따라 증기를 발생시키는 

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

3. 용기 안의 액체의 성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해

당 액체를 가열하거나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

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

4. 용기 안의 액체의 온도가 대기압에서의 끓는 

점을 넘는 것

2종 압력용기

최고사용압력이 0.2MPa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

안에 보유하는 용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
에 해당하는 것



1. 내부 부피가 0.04세제곱미터 이상인 것

2. 동체의 안지름이 200미리미터 이상(증기헤더의 

경우에는 동체의 안지름이 300미리미터 초과)이

고, 그 길이가 1천미리미터 이상인 것

요로

(窯爐: 

고온가열

장치)

요업요로

연속식유리용융가마ᆞ불연속식유리용융가마ᆞ유

리용융도가니가마ᆞ터널가마ᆞ도염식가마ᆞ셔틀

가마ᆞ회전가마 및 석회용선가마

금속요로
용선로ᆞ비철금속용융로ᆞ금속소둔로ᆞ철금속가

열로 및 금속균열로


